
[홍콩] 2018년 11월 수출현안⋅수입제도 모니터링

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    (통관/검역/라벨링*/수출현안)

주요내용

○ 수입산 채소류인 차요테 샘플에서 살충제 성분인 메타미도포스 과다 검출

- 2018년 11월 9일, 홍콩 식품안전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시행중인 식품 안전

검사에서 수입산 차요테 샘플을 추출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

0.182ppm(parts per million)의 메타미도포스(Methamidophos)가 검출됨. 해당  

살충제의 최대 법적 허용치는 0.05ppm임

- 홍콩의 살충제 잔류농약에 관한 식품 규정(Cap 132CM)에 따르지 않고 법적 

허용치를 초과한 식품을 수입하거나,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최대 5만 

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

-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관련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적절한 후속 

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힘

- 채소류에 남아있는 농약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일반 대중들은 흐르는 물을 

사용하여 과일�야채를 깨끗이 헹구고, 필요시 브러시로 닦아서 살충제 및 

오염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권고함

  ⇒시사점 : 홍콩은 랜덤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

관련 기준을 잘 준수할 것 

    

    *출처 : 홍콩식품안전센터 (2018. 11. 9)  

     관련홈페이지 : www.cfs.gov.hk  

    *잔류농약 허용기준 가이드라인 : www.cfs.gov.hk/tc_chi/food_leg/food_leg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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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일본산 컵라면 제품, 라벨링 규정 위반 

   - 2018년 11월 13일, 홍콩 식품안전센터(CFS)는 침사추이(Tsim Sha Tsui)지역의 한  

대형 슈퍼마켓에서 일본산 컵라면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발표

   - 해당 제품의 총 중량은 100g이며, 라벨상 포화지방 함유량이 100g당 2.8g 으로 

표기되었으나 홍콩 당국의 샘플 추출 조사 결과 100g당 6.8g 이 함유된 것으로 

밝혀짐   

   - 홍콩 공중보건 및 지방자치령(Cap 132) 제 61조에 따르면, 식품을 잘못 설명

하거나 식품의 성질, 물질 또는 품질과 관련하여 라벨링 규정을 위반할 경우 

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 및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

  - 식품안전센터는 해당 사실을 수입업체에게 통보하고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

취할 것이라 밝힘

  ⇒시사점 : 영양성분에 대한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 수출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

    

    *출처 : 홍콩식품안전센터 (2018. 11. 13)  

     관련홈페이지 : www.cfs.gov.hk  

  

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   

냉동 당과류(Frozen Confections)의 수입허가 신청

  

○ 냉동 당과류 수입업체는 수입하는 제품이 홍콩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

보장할 책임이 있으며, 식품 수입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

   ○ 홍콩으로 수입되는 모든 냉동 당과류 식품은 식품환경위생부의 승인을 

받은 제조원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. 수입업체는 제조원 허가 신청을 

위해 다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

    - 냉동 당과류 처리 공장의 이름과 주소

    - 냉동 당과류 생산국의 법률

    - 냉동 당과류의 레이블이 붙은 포장 또는 빈 용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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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냉동 당과류 공장의 열처리 방법, 처리 공장의 설비, 급수 설비 등을  

포함한 정보

    - 생산국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위생 및 식품안전 인증서

   ○ 수입업체는 식품환경위생부가 요청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냉동 당과류의 

수입이 가능

    - 식품환경위생부는 수입 식품 검사를 위한 특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

권한이 있음

    - 냉동 당과류의 수하물이 도착한 후 출고되기 전 수하물에 대한 검사 진행 

    -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부에서 직접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며, 검사 결과에 

따라 수입업체에게 판매 허가서 발행

   ○ 식품환경위생부는 제조원 승인신청 절차를 12일 이내로 진행  

    - 실제 수하물의 도착날짜와 도착 통지를 받은 날짜 중 늦은 날로부터 21일 

이내에 판매 허가서 발급

   ○ 냉동 당과류 수입 및 샘플비용 등에 관한 문의 : 식품수출입과

    - 전화 : 식품수출입과 (852)2867-5577 또는 관공서 핫라인 1823

Ⅲ 통관문제사례

   ○ 해당사항 없음


